


q 그간 추진실적  

일   시 추진내용 관계부처(관계기관)

◦ 2022. 09. 01~ 외국인력 도입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관 내  조 선 사

◦ 2022. 09. 30.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건의 계획 수립 -

◦ 2022. 10. 06.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고 용 노 동 부

◦ 2022. 10. 11. 2023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관련 도입규모 의견 제출 경 상 남 도

◦ 2022. 10. 18. 조선업 인력 적기 수급을 위한 협조 요청
법 무 부

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
◦ 2022. 10. 27.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건의 경 상 남 도
◦ 2022. 10. 31. 외국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경 상 남 도
◦ 2023. 01. 09.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건의 산 업 부
◦ 2023. 04. 20. 외국인력 운영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출 경 상 남 도
◦ 2024. 01. 19. 외국인력 운영 관련 건의사항 제출 경 상 남 도
◦ 2024. 02. 15. 외국인력 운영 관련 건의사항 제출 경 상 남 도

 

q 추진성과(실적)

 ◾ 제도개선 등 주요 건의내용 및 반영사항

구분 제도개선 등 건의내용 반영여부

E-7 

   직종확대(발판공, 의장공, 사상공 추가)
   플랜트공학 비자 전환(전문인력 E-7-1→기능인력E-7-3) 미반영(계속건의)

   고용한도 인원 확대(30%까지) 반영(2023. 1. 6.)
* 20 → 30%로 한시적(2년간) 확대

   자격요건 완화 또는 폐지 미반영(계속건의)

   임금요건 완화(전년도 GNI 80% 이상→GNI 70%이상) 반영(2022. 12. 28.)
* 일정 기간(3년) 전년도 GNI 70% 이상

E-9
   제조업 분야에서 조선업 별도 분리 반영(2023. 4. 28.)

* 한시적 조선업 쿼터 신설
  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신규 비자 발급한도 허용인원 확대
   (고용 허용인원의 50%선 까지)

반영(2023. 1. 3.)
*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

출입국 등    비자신청 및 발급 시 소요시일 최대 단축 반영(2023. 1. 6.)
* 조선업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

 ◾ 조선분야 등록외국인 노동자 (E-7, E-9-1) 추이                    (‘24.2월말 기준)

체류자격 2022년말 2023년 6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증감
(2023년말 대비)

계 2,082 4,501 6,228 6,606 6,917 689
전문인력(E-7-1) 120 103 99 98 101 2

준전문인력(E-7-2) 17 13 12 14 15 3
일반기능인력(E-7-3) 324 1,963 3,001 3,102 3,187 186
숙련기능인력(E-7-4) 31 38 83 84 91 8

제조업(E-9-1) 1,590 2,384 3,033 3,308 3,523 490

q 향후 추진계획

 ◾ 조선업계 인력수급 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지속 파악 


